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 

1. 베트남, 한국산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공표

  ◦ (‘22.12.30.)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을 

위한 베트남의 2022년-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에 관한 의정 

제125/2022/NĐ-CP호(이하 한-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) 공표하였음

  ◦ 「한-베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」는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

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우대수입

관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이 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이 

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

 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

적용 요건

◦‘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’에 포함될 것

◦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

물품일 것

◦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

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

되는 물품일 것

◦한-베 자유무역협정의 물품 원산지에 

관한 규정을 충족하고 현행 법률에 

따라 물품의 한-베 원산지증명서

(C/O)를 발급받은 물품일 것

◦‘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’에 포

함될 것

◦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

물품일 것

◦한-베 자유무역협정의 물품 원산지에 

관한 규정(운송 관련 규정 포함)을 

충족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물품의 

한-베 원산지증명서(C/O KV)를 발급

받은 물품 또는 원산지 증명 가능한 

증빙이 있는 물품일 것

     * 자료원 : 자체번역(125/2022/NĐ-CP)

  ◦ 한-베 FTA는 ‘15.12.20. 발효되어 현재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, 

동 의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 특별우대수입관세를 적용 받았던 품목의 

관세가 유지되었음



2. 시사점

  ◦ 2015년 시행된 한-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산 농수산식품, 전자제품 

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, ‘22.12.30. 베트남의 2022년

-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관련 의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 

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이전 의정(149/2017/NĐ-CP)과 

동일한 관세가 적용됨

  ◦ ‘22년 기준 대베트남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16.9% 증가한 

879.6백만불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동일 관세 적용 기간이 

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우리 기업은 관세 혜택을 위해 한-베 자유

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
3. 출  처

  ◦ 베트남 2022년-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관련 의정. 125/2022/NĐ-CP. 
2022.12.30. *원문 별첨

  ◦ 베트남, 한국산 수입품목에 적용되는 특별우대수입관세율표 공표. 세계법제

정보센터. 2018.01.23.

4. 문의처

  ◦ aT 하노이지사 / 최성곡 : +84 24-6282-2987 


